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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안 운항  한 항공안 자 보고 도  고찰

Study on the Aviation Safety Autonomous Reporting System for Flight Safety

1*, 송병 2

에어부산 안 보안실1, 한국항공 학  운항학과 2

   

항공산업  창 에는 항공  안 사고  부분이 결함  인하여 생하 다. 그러나 항공

 달  인한 첨단 , 면  결함에 한 사고는 폭 감소하 지만 인 요인에 한 

사고는 일 한  감소 이후 꾸 하게 지하고 있다. ICAO 르면 인 요인  70~80%가 재  가능

이 존재하며 독자 인 원인이 아닌 험요소  복합 작용  생한다고 하고 있다. 이를 지

하  ICAO에 는 항공안  하는 사고(ACCIDENTS), 사고(Serious INCIDENTS), 항공안

장애(HINDRANCES)등  데이 를 집, 공 , 분  통해 항공안  해요소를 사 에 거, 차단 

할  있는 사  시스  립  권고하고 있 며 이를 해 국 사회를 심  보고 도, 

자 보고 도 등이 하게 운 고 있다. 그러나 국내  경우 운 시스  체계   부, 부

처  노 에도 불구하고 일부보고 도만이 착 어있고 자 보고 도는 사회  경,  요건  

차이 등  인하여 하게 운 지 못하고 있다. 라  국내·외 안 자 보고 도  동향  탕

 해당 도  효 인 착 안  모색할 필요가 있  것이다. 

1.   

 달  첨단 항법  달  인하여 항

공  능  나날이 향상 고 있지만 국 민간

항공 구(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; 

ICAO) Safety Report(2015)에 르면 도 

 7%  사고 횟 가 증가하 고 2013  

만 운항 당 2.8건, 2014 엔 만 운항 3건  

 계  항공사고  일 에  체 고 

있다[1].

항공사고는 독자 인 원인보다는 여러 가지 

험요소  복합 작용  생 며 단 한건  사

고  막 한 사회 , 경  손실  야  할  

있  에 국   국 사회에 는 사 에 

이를 지하  해 다각 인 동  진행하고 

있다. 이러한 부분  항공 사고는 인 요인

(Human Factors)이 원인  생 며 70~ 

80%가 재  가능 이 있다고 ICAO  Safety 

Management Manual에 하고 있다[2].

또한 인 요인  재  가능  지하  해 

Annex 13에 는 보고시스 , 자 보고시스

 운  탕  항공안  하는 사고

(ACCIDENTS), 사고(Serious INCIDENTS), 

항공안 장애(HINDRANCES)등  데이 를 

집, 공 , 분 하여 항공안  해요소를 사 에 

거, 차단 할  있는 사  시스  립  

권고하고 있다[3].

국내 또한 국 사회  추 에 맞추어 ICAO  

보고 도, 자 보고 도를 도입하여 운  

에 있다. 그러나 항공  달  인한 운항

경, 규  변경 등에 라 운 도  변

가 요구 고 있 며 욱이 항공안 자 보고

도  경우 국내  사회 경   요건  

차이  인하여 해당 도  목 이 일부 다르게 

이해 어 운 도 한다. 

라  본 연구에 는 국 사회  항공안 자

보고 도  동향  탕  국내운 시스  

  개 안  고찰하여 효 인 항공안

자 보고 도  착 안  언하고자 한다.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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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 본 

2.1 항공안 자 보고 도 개요

항공안 자 보고 도  목  항공안 에 

향    있는 사건, 상황 등  보를 견하

면 구든지 명, 명  보고 할  있 며 

이를 탕  해요소를 사 에 거,  하

여 사고를 사 에 하며 사 를 공 하여 

슷한 사건  재  지하  함에 있다. 

ICAO는 자 인 보고 경이 조  해

는 독립 (Independence), 신뢰 (Trust), 용이

(Ease)이  본 탕이 어야한다고 권고하고 

있다[3].  

이를 해 부에  운 하는 보고 도  

달리 안 자 보고 도는 부분 3  에  

독립  운 고 있다. 이는 규  집행, 규

 등  격  지닌 부를 주체  운 하는 것

보다 3   통해 보다 자 인 참여를 

도할  있 며 보고를 통한 불이익 또는 처벌

 우 하는 잠재  보고자들  참여를 독  할 

 있  이다. 또한 ICAO는 보장  면

책권  부여한 보고 도  경우 인 요인에 

 보고에 효과 이며 도    효과

인 착에 여한다고 하고 있다[2]. 

항공자 보도 도는 항공운항안  도모하  

하여 국 사회를 심  하게 운 고 

있다. 이는 보고 도  달리 항공  사고 

 안 장애를 외한 경미한  안  

요소  보고  자 인 참여가 없다면 견

하  어  이다. 

2.2 항공안 자 보고 도 경 

항공안 자 보고 도는 가장  항공사들이 

실질 인 보를 탕  운항안  도모하

해 항공종사자 부  보 집  목  운

 시작하 고 이후 국가  도 지 장

면  효   필요 이 국  인 면   

ICAO에 해 국  채택 었다[4]. 

국내 또한 국가 항공안 시스  향상 도모   

국  이행 를 하  해 시행 었고 

2000  보고 도 운 에 한 보   개

안 등  논 하  한 국 항공 체

(International Confidential Aviation Safety 

System; ICASS)에 가입하여 동 에 있다. 

그러나 국내  경우 부  부처  노 에

도 불구하고 해당 도가 하게 운 지 못하

고 있다. 라  국내·외 안 자 보고 도  운

태  동향  탕  해당 도  효 인 

착 안  모색할 필요가 있  것이다.

2.3 국내 항공안 자 보고 도 황

국내 항공안 보고 도는 1997  6월 캐나다에

 개  2차 아시아태평양 경 체

(Asia-Pacific Economic Cooperation; APEC)

 항공 사고  데이  부족 를 해결

하 한 결 에 라  국내법규를 하여 

2000  1월‘항공 사고보고 도’라는 명칭

 운  시작하게 다. 

에는 ICAO에  권고하는 (mandatory)

보고  자 (voluntary)보고에 른 분  없이 

통합  운 하 지만 2008  05월 ICAO  

항공안 종합평가(Universal Safety Oversight 

Audit Programme; USOAP) 이후 지 사항  

보 하 해 2009  6월 법규  개  통

해 재  보고  자 보고  태  분

었다. 

구분 사항 보고자 주체

항공안

보고

항공

사고

항공 소 인

장

항공 사

항공 사

공항시 리자

항행안 시

리자

국토

통부

항공

책실

항공

사고

항공안

장애

(43가지)

항공안

자 보고

경미한 

항공안

장애

생시 거나 

이를 인지한 자

또는 

생할 것이 

상 다고 

단하는 자

통

안 공단

Source: 통안 공단

Table 1. 의무보고&자율보고 분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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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운 시스  규  당국, , 항공사 부

 향  할  있도  독립  3  

인 통안 공단에  운 하고 있 며 항공법 

49조  4(항공안 자 보고)  하여 보고자  

인 사항에 한 보장  지  면책권  

부여하고 있다.

면책권  부여 해 는 고  행  외에  

생일 부  10일 이내에 해당 행 를 한자가 

법한 보고를 하여야한다. 

보고는 우편, FAX, , 인  가능하며  

보고자  신분보장  해 국내 에 는 특별

한 사 가 없다면 인 사항  입  부분  

취하여 보고  후 10일 이내에 보고자에게 

송하고 있 며 보고내용  분 , 보  공 가 

료  이후 보고자를 알  없도  일 하여 

보존하고 있다. 국내 항공안 자 보고 도  연

도별 보고 횟 는 다 과 같다.

안 인 결함 상 조 타 간이 계

06 0 7 24 0 4 4 9 48

07 4 44 42 10 3 20 25 148

08 4 39 25 23 1 23 48 163

09 4 67 38 26 9 10 28 182

10 1 48 53 25 9 13 50 199

11 2 36 21 17 0 6 15 97

계 15 241 203 101 26 76 175 837

Source: 통안 공단

Table 2. 항공안 자율보고 횟수

내용별 황  보면 인 , 결함, 상 등 각 

원인에 른 보고사항  꾸 하게 증가하는 면 

5  동안  안사항  약 1.8%  가장 낮

 보고를 보이고 있다.

인간  구나 실 를 할  있지만 처벌보다 

개  회가 주었   가장 개 효과가 크다

는  미루어 볼  단 한 사건, 사고  보고

 증가보다는 안, 개 사항  한 를 

아야 해당 도  를 할  있  것

이다[5].

2.4 국 사회 항공안 자 보고 도 황 

미국  경우 해당 도  독립  보를 해 

1975  연 항공청(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; 

FAA)과 항공우주국(National Aeronautics and 

Space Administration; NASA)이 MOU 

(Memorandum Of Understanding)를 체결하여 

항공안 보고시스 (Aviation Safety Reporting 

System; ASRS)를 운  시작하 다. 

ASRS  효과 인 운  해 특별한 사 가 

생 지 않는 한 모든 보고자  인 사항  72

시간이내에 삭 는 시스  도입하여 재

지 단한건  신분노출도 생하지 않았 며 14 

CFR 91.25에 라 보고자에게 면책권  부여하

여 보고자들에게 믿  주어 신뢰  향상  통

한 도  착에 여하 다[6]. 

NASA는 재 매월 약 3,000건 이상  보고

가 고 있 며 이를 탕  보  집, 

처리  분  효  향상  통해 항공운항안

에 여하여 재 지 가장 공  운

고 있는 이라는 평  듣고 있다[6],[7].

주  경우 자 결함보고 도 보고 도  

2가지 항공안 자 보고 도  민간항공안 규

(Civil Aviation Safety Regulation; CARS)에 

하여 면책권  부여 보장  원 하에 운

고 있다[7].   

또한 REPCON(Reported Confidentially) 도

를 통하여 안 험요소를 견한자는 주 통

안 리국(Australian Transport Safety Bureau; 

ATSB)  극  보고 할  있도  하고 있

다. 보고 는 이 일,  등 가용한 모든 단

 사용하여 출가능하며 보고  검토이후 출

자  신변보장  해 모든 인 사항  삭 한다

[8].

국  경우 민간항공 리국(Civil Aviation 

Authority; CAA)  자 보고 도  인 요

인사건보고 도(Confidential Human Factors 

Incident Reporting Programme; CHIRP)를 운

 에 있다.

자 보고 도는 보고 도외  모든 항공

해요소를 보고하는 도  보고  동일한 양

식  보고하게 어있 며 차 또한 다르지 

않다. 보고자  신분노출  보장 지만 동일한 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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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가 거나 고 인 에 른 를 

야 할 경우 면책권  보장하지는 않는다[7].

CHIRP는 조종사들 주  시행 었 나 재

는 그 범 를  항공종사자들 모  보고가 가

능하며 험요인이 보고 면 가 집단  

체를 거쳐 항공안 과  사항  CAA  보

안  사항   부  통보한다. CHIRP 또

한 보고자  인 사항  보고종료 이후  삭

다[9].

싱가폴  경우 SINCAIR (SINGAPORE 

CONFIDENTIAL AVIATION INCIDENT 

REPORTING PROGRAMME)  운 하고 있

며 해당 도  특징  항공산업  인 

부분  포  운 하고 있 며 인 요인, 시

스 , 차, 운 경 등에 이 맞추어  있다

[10]. 

이외에도 국 사회  항공안 자 보고 도는  

국간  다소 차이가 존재하지만 본 인 신분

보장  도, 독립 인 운 주체, 면책권보장  

탕  하게 운 고 있 며 국내 또한 

동일한 시스  운 고 있다. 그러나 국내  

경우 부  부처  노 에도 불구하고 해

당 도가 하게 운 지 못하고 있다. 

이는 동일 조건하에  운 하고 있지만 국내  

사회 경   요건  차이가 존재하  

이다. 라  항공안 자 보고 도  사회, 

 경  이해를 탕  잠재 보고자  참

여를 한 독 가 필요할 것이다. 

2.5 공  착

공 (Just Culture)는 실 , 사고 등  통

해  얻는 결과에 한 책임   처벌 사

이  한 조 를 미한다. 즉, 실  행 는 

책임  야하지만 책임  태가 드시 처벌  

이어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. 

국 사회에 는  이상 항공사고를 미 없고 

통  불가능하다고 여 지 않는다. 이는 사고  

이 생  사고  직  원인에  생  

사고  경. 상황에 한 여원인  이해  변

하게 었고 실 를 탕  안  증진시킬 

 있다는 생각이 자리잡 가  이다[11]. 

그러나 Just Culture는 아들이  해 는 안

해요소  해 보  집  분  탕

 용납 가능한 행  그 지 못한 행  명

한 경계가 행 어야한다.

Just Culture  한 착  효과는 보고를 

증가 시킬  있 며 이를 통해 잠재  해요소

를 인지할  있 며 개  향 지 시 할 

 있는 회를 공 한다. 또한 한 운 시스

  차  구축  가능하게 하며 지속 인 검

토  분 , 공 를 탕  효  향상시킬 

 있다. 또한 ICAO  Safety Management 

Manual에도 안 하고 인 는 책임  공

(Shared)하여야 함  하고 있다[12]. 

항공 사고  70~80%   차지하는 인

요인(Human Factors)  책임  에 른 

결과를 공 하고 함께 이를 통해 개  향  

시하며 조직   한 일부분  여 는 

Just Culture가  착 어야 보고 도를 

시킬  있  것이다.

3.  결 

국내 항공안 자 보고 도 시행이후 지속 인 

보  참여 가능 인원  범   등  인

하여 보고 횟 는 매  지속 인 증가 를 보이

고 있다. 

국내  항공안 자 보고 도 또한 ICAO  권

고 사항인 신뢰 , 독립  탕  면책권 부

여, 보장, 독립  에  운  등 국 사

회  추  동일한 운 시스  운 하고 있지

만 국내  다른 사회  경   요건  

인하여 해당 도가 아직 벽하게 착 지 못한 

상태이다. 

라  항공안 자 보고 도  사회,  

경  이해를 탕  잠재 보고자  참여를 

한 독 가 필요할 것이다. 

또한 실 에 른 결과를 공 하고 함께 이를 

통해 개  향  시 할  있는 조직  

 일부분  여 는 Just Culture가  

착 어야 하며 이를 해 는 보 공자  

보장, 처벌  면 가 행 어야 하고 보상  통

한 장 도를  시키는 안도 고 어야 

할 것이다. ICAO에 도 보고자에 보상과 장

도  운용이 자 보고 도  에 많  향

 다고 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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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장 도  개 책도 필요할 것이다. 재

 일 인 장 도는 보고자  경  이득  

주는 포상  태 만 운용 고 있다. 이는 실명

이 거 거나 에 남게 는 하는 부담이 존

재할  있다. 라  국가  조직  사회  이

득  소속감  고 한 장 도  개 이 필요

할 것이다.

후 

본 연구는 국토 통부  [날다 프 트]  지

원  작  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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